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  안   설   명   서

≪ 의안번호 제1732호 ≫

 의안번호 제 1732 호 ｢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｣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,

- 알기 어려웠던 공영주차장의 ‘주차급지 체계’를 개별지점

단위 5개 급지에서 지하철역 반경 기준의 3개 급지로

변경하고, 주차장별 요금차등화를 위해 해당 급지 요금에

지역별 공시지가 변수 적용 규정을 신설하며,

-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, 시장이 주차요금을 조정

(할인) 할 수 있는 범위를 50% 이내에서 80% 이내로

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

- 또한, 주차급지체계 개편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인

기존 1급지 지역(4대문 주변지역 등 10개 지역)을

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대상지역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



○ 승용차 대체수단인 대중교통 이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고,

20년이상 장기간 고정되어 있던 공영주차장 주차급지체계를

개편하여 주차수요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

위한 것으로, 제출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

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

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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